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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 승인안심
사보고서

'95. 11. 5예산결산특별위원회

 심  사  결 과

.가  제출일자 : 96. 8. 31

,  나제  출  자 : 달서구청장

. 다  회부일자 . 95. 10 30

.라  상정  및 의결

0 50  께 회  대구광역시  달서구의회 임시회

 제 1 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정 : 96. 10. 31

1  제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결 : 96. 10. 31

95  년도세입 · ' 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 규모

. 가  세입 · 세출곁산현왐
(  단위 : !천원

 연  도 별  예  산 액 예산현액  세  입결산액 세출결산액  세  계  잉 여금

73,537,055계 77,086,701 64,834,05378,262,582 13,428,529
전일반회계

69, 년 500, 000 73, 049, 646 74, 082, 369 60, 953, 070 13, 129, 299

 도특별회 계 4. 037, 055 4, 037, 055 4, 180, 213 3,880,933 299, 230

fl당 87,422,680 94,209,931 95,650,430 77, 109,1393 88,540,537

 해일반회
계 81,800, 000 88, 587, 251 89,586, 111 71, 848, 121 17, 737, 990

년도특별회계
5, 622, 680 5, 622, 680 6, 064, 319 5, 261, 772 802, 5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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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나  일반회계 세입결산

i4  ◎위 : )천원

세입 징순  수  납 백 불납 미수  비율 ("t j
구분  예  산 액  결  정 액  결  손 액 ◎액

◎◎ ,. ◎ ③
 ◎②③◎◎전

 년 포 69, ?CO, OVO 75. 752, 2?3 74,082,369 1,665,8기86,6히 IC6. 6 97 7

fl 2,831,342 109.5 96.981,800,000 92,417,453 89,586, 111 128, 148

f'

'1·103,908
1G2. B 37. 5IS,898,000 16,658,782 16,254,874 0(  당해 년도 )

 팡보  통 세

:  전  년 )포 014,280,78113,908, 157 372,624 55. ; 97. 413,973,000

0102. 6 98.22, 657, 000 2, 775, 511 2, 727, 467 ·t8,0·trt(  당해 )년도

 목  적 세

(  전  년 )도 01,985,6632, 131, 051 2, 102, 580 28, 171 ?8.6

3H

IS. 7157, 000 1,056,975 165, 632 55, 271 ,B9l , 3?3 105. ,j!  당해 년도」

과년도수입

(  전  년 )도
iOO, 000 905,488 168,301 67, 185 737, 187 168.3 18. ?

23, 793, 53516,388,002 72,87725,281,582 1,488,04'i' 145. 1 3·1. 1(  당해 )년도

 세외 수입·년

(  전  년 )도
IS,619,301 20, 560, 512 20,028,920 19, 469 531, 592 128.20 97. 4

조정교부금 0023,602,00023, 602, 000 23, 602,000

00  지

 방 채 3,468,270 00003,425,2083,425,208

포국고브조금
5, 005, 673 05, 005, 402 0005, 005, 673

 시  비보조금 14, 524, 326 14,611,722 000014, 6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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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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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단위 )천원

. 라  특별회  계세 입
(  단위 : )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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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지출비율 익  년 도
 예 '  산 액  예  산  현 액  지  출 액  불  용 액

과목  이  월 액 (ft)

 전  년 도 69,500,000 73,049,646 60,953,070 6,787, 251 5, 309. 325 83.4

fl 88,800,000 71,848, 12188,587,251 6,424,08910,315,041 81. 1

4-

11 835,281 836,281 734, ?43 0101.538 87,8

 일반행  정 비 24,058,530 a4, 346, 161 353, 6102,847,995그 1, 144, 555 93,8

 해산회  복지 비 23,597,782 24,388,069 21,955, 137 1,940, 755 482. 155 90.0

 ◎ :」◎ -11 fl 1, 428,671 1,428,571 1,322,670 0101.001 92.5

 지  역  개 발비 28,047, 179 23, 593, 47934, 042, 424 8, OfO, 165 2,328.280 69.5

 년문화및

 체 11!똑 340,850 340, 850 3a4, 210 016,640 95. 1

 민  방  위 비 304,426 410,384 0343,368 57,016 83.5

 도지
 원  및  기 타 3, 186, 181 B, 794, 411 116,518 02, 177,893 22. 0

구분  수납비율 (%) 예  산 액  징  수결정 액  수  납 액  미  수  납 액

 ①②③④회
 계 별 /③ ① /③ ②

fi 5,622,680 7,549,758 6,064,319 1,485,439 107.8 80.3

 의  료  보 호 3.518,698 3, 519, 3153,622,829 103, 514 100.0 97. 1

 영  세  민생 활안정 405, 000 456, 420 437,581 18,839 108.0 95.8

 새  마을소득  끼 원 156,000 158,871168,821 9, 950 101.8 94. 1

 주  차 장 1,542, 582 3,301,588 1,948,552 126.2 59.01,353, 1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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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'4.  특뵉최  계◎ 출

·  ◎취  근◎ !

11
11

: 7.: =』  비출 ( ·)? ,·  뵈  산  현 책  출  롬 액 국  출 쌕#'÷ 꺽11 회  계 썰

5,622,680계 5,622,680 5, 61,772꼬 360,908 93.5

tii:i 

 ◎  료보호  기 글 f, i18,558 3, St8, 698 1, ,il , 츠 ifS ! f!::3 :#!;. ?

 덩  세  민  생활안점 4()5, 000 450,1)00405, 000 15,j. ROO ·fi. ;

i  새
 마을소득 ·1뭔 155, ·3011 : 55,000 )·1. ;: i:0, (=()() ib, i ,#1:#4

1  강 ! :, , , 2히즈 ◎주군 !,5 .982◎르 : ·t:j. ;('15j ,,39 , 튜 77즈 Ji  ‥‥:

. 바  기 ·:.타 ㄴ항

D  볘비비직핼 : :38  ◎ ;B!Bl, i70 ( '  칠식 지출결져객 1

÷ ·찬3'」 Ell 41!  콘 '  키 · :  논 글누피설 기 . .if. f7:◎씩

'= 을◎퐁도'·1「1·느폭◎사고 111 수솎걸 : !'!,')1  또 :.1:F:

=  환◎디퐈끽 -·:11 .히 걸살  밋  되릭촌 : 1 1:3, 1:1:)-#_T:

 긴  ◎  ◎ :.i :: ,  썰  점 3#Ifl ':: 구 : 0:3, BffB f:끽

 그그  ◎ 1:  건푼틀 ' '=:1간전◎쩔간 ·'f!. 즐 「if) #i44 -글

)  턱 '.i  린 '·:· ·.1 of 그 ◎ : !i) , ◎ . 끼 315. ij·t: ;'.:-i  ◎뭔 넌초 ·!7  ‥‥‥6. i,iT ·'i -.'f

『  기금◎산 : 3  즐 t, 777, 155펀뭔

 뜨 #:i  재괸 뚜 .  개권 !. ?92. 1·?a . 펀식  처튼 1. lIJf, ,';~,÷ ;:i4·i

·)  곳츄패산 : 54, 1)3(1, 2 f4근 끈

 끄  귿고쪘 #_4 . %·)·  끽 ÷3, ,i!Ir, , 7  ◎ 글쓸 1 )준◎

3. (  검토의견 전문위원 :  허 )면

÷ 35  졸토 41  팔 구  세칠결산츱액근 9?f j 4 3  억천 길 만권츠초  계산낄 67.t· ? :·1)!f· 8극 근 끝 단

 칙쏘◎ f. 0",r7  ㄴ  좆가  쑤  글◎◎꼬  체출결◎◎책츤 77: 9 4 :4·: 척 씩슬◎ 딴그‥‥ =._  ◎ ,  괴 ·◎

 쳔액 :」44떡9백'r13단글긱과 81. 3"·t  를  끼풀한것으로 #tt  난 .si 친 ·)1 :: ,i-:.4 ·  ◎ 페4·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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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 전년토  결산액에  비해  세입이 22. 2%,  세출이 12. 374  가  각각  증가 .하였음

 이로써  세계잉여금은 185 4 5 3 7  억 천 십 만 천원으로  나타나  달서구  총수입대비 19. 4%

 로  전년도  제계잉여금  비율 17. 1%  보다  높게 .나타났음

0  주민복지수요욕구촤  개발수요가  많은  우곤구의  재정상황을  감안한다면 재정휴면

 비율이 10%  에  달하고  있어  예산의  잉여부분을 , 최노화하고  투자가용재원을 충분

 히  반영하여  보다  끼획적이고  효율적인  재정운영이  되도록  하는  자구적인 노력이

 요구됨 .

0  세입예산액 818  억에서  징수결정액이 924 7 4 5 3 , 억천 백 십 만 천원이고  이중에서 895

8 6 1  억 천 백십 만천원을  수납하여  수납액은 95, 9%  로  나타나  전년도  수낟율 97.7%

 보다 , 감소하였으며  과년도수입에  있어서는  수납율이 IS.7%  로  나타나 전년도

18. sff,  전전년도 22. 794  보다  계속  하향추세로  이어지고 , 있어  체납세  징수에 더

 많은  노력이 .요구됨

0 885 8 7 2 5  세출예산현액 억 천 백 십 만천원에서  지출액은 718 4 8 2  억 천 백십 만천원으로 나

 타나  지풀비율은 81 1%  비며  전넌도 83. 4%  보다  낮게 , 나타났고  익년도 이월비율

 은 11 6f4,  불용비율은 7.3%  로  전년도와  비슷한  것이나  불용금액이 64 2 4 8억 천 백

9  만 천원이나  되어  매우  많은  것으로 , 보이며  그  네용면에서도 , 예비비계상분 보

 조금 , 집행잔액  예산절감을  제외한  나머지 57. 1  ◎가  계획의  변경  또는 , 취소 집

, 행사유미발싱  예산집행잔액등이여서  당초  예산  편성시  좀  더  면밀한 재정투자계

 획수립과  사업에  대한  사전분석등으로  예산의 , 계획성 , 예측성  효율성을 높여야

 할  것임 .

0  특별회계  세입의 4  개  특별회계  징수결정액은75 4 9 7 5 8  억 천 백 십 만 천원이며  이중 수

 납액이 50 6 4 3 1 9  억 천 백 십 만 천원으로  수납율은 80. 3% , 이며  전년도  수납율 84. 3f·t

 보다  낮아진 .것임

0  특별회계  세출의  예산현액56 2 2 6 8  억 천 백 십 만원에서  지출액이52 6 7 7 7 2억 천 백 십 만

 천원으로  지출비율은 93 5%  로  전년도 96. 1%  보다  낮게 , 나타났으며  특히 영세민

 샐활안정기금  특별회계와 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61. 7%  와 64. 1%  로  각각 70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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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 한해대책비상급수시설은  송현동 목화

, 공원  상인동  채정공뭔  안의 2 _개소◎

 양수  및 , 정수시설  활성탄등을 구입하

, 였으며  건축물안전장비는 삼풍사고이

 후  안전에  대한  구민욕구에 부웅하고

 자  건축물  속에  들어있는  철근의 수랸

 과  위치  둥을  점검하는 철근탐지기와

 시멘트  강도를  측정하는 강도측정기를

.구입하였음

 주차장  특별회계의  미수◎액은 대부분

 자동차  관련  과태료로  구에서 부과한

 과태료는  미납부시  가산금이  없을 뿐

 만  아니라  미납부자에  대하여 경찰에

 서  처럼  즉결둥  강제적인 징수근거가

 없었기 , 때문이며  향후  피수납액 징수

 를  위하여  번호판  영치  등 다방면으로

 검토하여  미수납을  최소화하도록 하겠

.음

 전산자료집계  시행년도가  근래여서 수

 작업과의  착오가  발생하였고 직원의

 잦은  이동으로  업무  숙지가 미숙하여

 발생한  것으로  앞으로  전산시스템 보

 강  및  엄격한  직원직무교육을 확행하

 여  이러한  사례가  발생치  않도록 조치

.하겠음

 예비비중  한해대챌용 비상급수시설의

.  지출내역과  건축물안전장비  구입비지

 출내 ?역은

 주차장  특별회계의  미수납액이 전년도

 에  비하여 211% , 증가되었고 불용액이

141%  증가하◎  둥  미수납액이 줄어들

 지  않고  계속적인  악순환이  되고 있는

 바  그  사유와  근본적인  개선책은 없는

fl ?

4'0  결산검사위원의  지적사항에  의하면 회

 계업무 , 집계액차이 , 잔고불일치 사무

 착오  등이  많은데  이에  대한 개선책

?은

-133-



18 ( 50  톤 린 - 3 3ifi)☞

 질 ' 의  요 지  답  변  요 쫀

0  사고이월비가  전년에  비해  금액이 엄  사고이월비  대부분이  건설공사리로 건

 청나게  늘어났는데  그  이유는 무엇이  설공사에  파른  보상지연으로 연도내

 며  대책은 ?없는가  집행  못하여  이월이  발생하쳔으며 앞

 으로  보상쳔의와  업무수헝엑 폭단의

 노력으로  사고이월비가  많이 발생하지

않도록 적극 .노력하겠음

4.  토  론 없음

5.  심사결과 :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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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6  년 _r-

(  제2  흑 1추가경정예산

0  일  반  회계

0  특  별  회계

' 의료보호기금

'  저소득주민  및  영세민 1생활안정
' 주차장

특별회계

1  금 특별회계

특별회계

-185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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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.  회계별 ( )총괄

(  단위 : )천원

 증  감 액  승  인 액계구분

수정요구액 기  정  예 산 금회요구액

(4) (B) i .L-B )

합계 103,467, 195103,457, 195 2,852, 155100,515,000

일반회계 96, 352, 195 56, ii2, :9593, 500, 000 2, 852, 135

7, 1 IS, 000특별회계 7, 115, 000 7, 115, 000

02. 

 일 반회계

. 가  세 입

(  단위 : )천원

구분  계증  감 액  승  인 액

 기  정  예 산 금회요구액 수정요구액
(B)(A) (A-B)

합계 93,500,000 2,852! 195 96,352, 19S96,352, 195

 지  방 세 21, 981, 000 19, 868, 000 21, 981, 0002, 113, 000

 세  외  수 입 20, 760, 132 133, 000 20, 893. 13220,893, 132

조정교부금 38, 793, 50038, 493, 500 300, 00038, 793, 500

 보  조 금 14, 079, 368 305, 19514, 385, 563 14, 385, 563

 지  방 채 299. 000 299, 000299, 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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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나  세 출

( 1 )장관별 (  단위 : )천원

계구분  증  감 액  승  인 액
 기  정  예 산 금회요구액 수정요구액

(A) (B) (A-B )

fl 93,500,00096,352, 195 2,852, 795 096,352, 195

iooo  일반행정 26, 14:, 72226, 402, 263 8, △ 009260,541 26, 394,263
')

31, 201, 16237, 281, 487 1, 080,325 154, △ 072 37, 127, 415

. .'

30, 569, 892 28, 501, 080 2, 058, 812 30, 569, 892

549, 730 457, 926 91, 804 549, 730

f2, 

198, 1101, 548, 823 649, △ 287 162, 072 1, 710, 895

(2) 픔목별 (  단위 )천원

 요  구 액  증  감 액  승  인 액
구분 01 고

(A) (B) (A-B)

fl 2,852, 195 02,852, 195

4건비
95, 354 95, 354

건비 312, 016 8, △ 000 304, 016

300  이  전경 비 476, 403 1 △ IS, 000 361, 403

· 400 자본지출 2, 622, 461 39, △ 072 2, 583,389

- 600 보전재원

700  내부거 래

800  예  비  비  및기타 654, △ 039 162, 072 a49B, 967

 특별회계 : 변동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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